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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예상되고, 또 다른 감염병과 환경변화 위험이 언제든 재현될 수 있는 상황임

○  감염병의 2차 확산은 1910년대 스페인 독감,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등에서 이미 경험했으며 , 감

염병 뿐 아니라 미세먼지, 태풍, 지진 등 등교·출석을 위협하는 다양한 환경위협이 상존 

* 각국의 방역당국이 올 겨울 ‘2차 팬데믹(대유행)’ 경고

□ 20.5월 스승의날 대통령 메시지에서 ‘전국 학교 원격교육 설비 도입’ 언급  

○  2020년 4월, 코로나 대응을 위한 초중등학교의 온라인 개학 이후 원격수업 접속 장애 등 초기의 

혼란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원격교육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 대두

□  초기의 원격수업이 ‘접속’에 중점을 두었다면, 이제는 ‘학습효과’를 높일 수 있도록 

학교•학생•학부모에 대한 장기적인 인프라 제공을 검토해야 함

○  “원격수업 이전부터 제기되었던 인프라 부족과 학교별·계층별 격차 등의 우려사항이 실제로 발생

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”

* 매일경제 ‘20.3.39 “교실에 와이파이도 없는데”…원격수업 준비에 학교들 ̀ 진땀`

* 이투데이 ‘20.4.9 “쌍방향 수업’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꼽히지만, 대부분 학교가 정보기술(IT) 인프라 부족 등 

여건이 어려워 단방향 수업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”

* 조선일보 ‘20.3.27 “외고는 이미 원격수업, 일반고는 장비도 없어”, “아이 수대로 노트북 사야하나, 온라인 개학에 

괴로운 부모들”

* ZDNet ‘20.4.3 “장기적으론 스마트폰을 이용해 학생이 수업을 듣는 게 쉽지 않을 것”, “기기 보급 상황은 향후 부

족해질 수도 있어....학교 단에서 이전에 집행된 IT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해결”

 I. 배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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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한국정보화진흥원

스쿨넷 구조도 

□ (현황) 원격교육 환경에서도 학교 내 네트워크는 교사의 수업준비, 콘텐츠 개발, 실시간 원격수업의 

진행이 어려운 상황

○  (네트워크) 시·도교육청은 정보화진흥원(NIA)을 통해 통신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초중고에 

학교전용 통신망인 스쿨넷을 제공하고 있음 

* 통신사업자는 정해진 SLA 기준에 따라 고품질 서비스 제공과 함께 일선 학교에서 관리하기 힘든 방화벽, 유해사이

트 차단 등의 보안 솔루션도 제공하여 학생 및 교사의 민감한 정보를 안전하게 다루는 행정용(NEIS) 사용에 적합

 II. 초중등 원격교육의 장애요인

 1. 학교 IT인프라 열악

- 스쿨넷에서 제공하는 회선 서비스는 집선청(교육청, 정보원, 교육지원청 등)으로 직접 연결되는 구간에서 트래픽

이 몰리게 되면 네트워크 병목현상* 이 발생 

* 회선 대역폭 기준 500Mbps급이  68%, 150Mbps급이 22%로 대부분이고 기가급은 0.4%에 불과하여 영상수업 

수요증가를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 (별첨. 시도별 스쿨넷 회선서비스 대역폭 가입 현황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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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교에서의 디지털기기 접근성 추이  

출처 : OECD PISA 2018 을 통해 본 한국의 교육정보화 수준과 시사점

- 스쿨넷이 아닌 인터넷서비스에 개별 가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, 비용·관리 필요의 문제로 회선 서비스에 비해 이

용현황이 1% 미만

* 별첨. 스쿨넷 vs 인터넷 가입 비중 비교

○  (서버) 각 교육청에 서버를 설치하고 서버관리 업체에 위탁을 주는 상황으로 원격수업과 디지털 교

육의 용량 확대를 즉각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움

* 공교육 분야의 클라우드 전환은 EBS와 KERIS 정도만이 추진 중

○  (기기) PC 보급률과 디지털 기기 활용이 OECD 하위권

* PC보급률: ’06년 13위 → ’12년 30위 → ’18년 32위 (18년 기준 OECD 37개국)

* 디지털 기기 활용역량(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) 인식 : 32개국 중 31위

* 디지털기기 대한 자율성(신규SW설치 등) 인식 : 32개국 중 29위

□ (문제점) 일선 학교에서도 IT인프라 부족을 원격수업의 난점으로 지적

○  ’20.5월 교육부 설문조사 결과 선생님들이 원격수업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항은 기기 노후화, 

교실 wifi 등 인프라 환경 미흡 등(34.4%)이며, 원격수업 안정화를 위해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 

중 서버환경 등 플랫폼 안정성 확보가 43.8%를 차지함

*교육부 보도자료(2020. 5. 4.), “유‧초‧중‧고‧특수학교 등교수업 방안 발표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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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·도교육청의 초·중등학생 대상 정보화 지원 실적

자료 : 2019 교육정보화백서

□ (현황) 국내 지역별•계층별 정보화 예산 지원의 차이가 존재하며, 2012년 이후 관련 지원예산이 큰 

폭으로 감소

○  (예산차이) 교육 소외계층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PC와 인터넷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, 일부 시

도의 경우 기기를 전혀 지원하고 있지 않는 곳도 있음

* 저소득가구 컴퓨터 보유 66.7% (전체 83.2%) , 모바일 기기 보유 84.9% (전체 91.4%) 

○  (예산감소) 교육소외계층(교육비지원 대상자)에 대한 교육정보화지원* 대상 인원수와 예산은 

2012년을 기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음

* 초중등교육법 60조의 4 :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지원(교육정보화 지원 포함)을 할 수 있음

*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4조의 2 제5호 :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정보화 지원비

2. 학교 IT인프라 열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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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 : 2019 교육정보화백서

□ (문제점) 학부모•보호자의 디지털 격차가 학생의 교육 격차로 이어질 우려

○  (영국) 14년 기준 초등학교의 65%, 중등학교의 54%가 WI-FI 접속에 불만이 있으며, 이는 디지

털 격차를 야기한다고 지적

* 자료 : BBC뉴스 ’14.9.30 Digital divide opening in UK schools report warns

○  (UN) 인터넷 불가 또는 느린 속도가 디지털 장벽(Chasm)을 만듦

* 자료 : BBC뉴스 ’17.11.15 UN warning on growing digital ‘chasm

○  (한국) 일반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놓았을 때, 정보취약계층*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69.9*

에 불과

* 저소득층, 노령층, 농어민, 장애인

*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.3.6., 「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(2019)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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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현황) 만 14세 미만자가 원격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확인 의무*가 학

생의 초기사용에 대한 접근장벽으로 작용

*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3항, 제31조, 위치정보법 제25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6항 

○  원격교육 등 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, 이용하기 위해서는 학부모(법

정대리인)의 동의를 받는 의무를 부여

* (국내예시) 민간서비스(카카오,네이버)는 만 14세 미만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 절차가 필수이며, 공공서비스(EBS, 
KERIS)도 동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

* (외국예시) 구글의 경우 만 14세 미만자는 조건부 허용(부모확인),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은 가입 금지, 유튜브
는 혼자 라이브방송 금지

* 해당 조문은 20. 2. 4일 개정으로 2020.8.5일 자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

□ (문제점) 조손가정,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초•중등 학생은 원격 서비스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

의 동의절차를 준수하기 어려움

○  학생 및 교사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, 교육관련기관 및 민간이 개발한 교육플랫폼에 접근하는 과

정에서 동의절차가 서비스 장벽(Huddle)으로 작용

* 만14세 미만은 13세 이하를 의미하고, 학령기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의미하나, 한국의 학령 구조상 일
부 중학교 1학년이 포함됨

○  조손가정, 다문화가정 등의 법정대리인*의 일부는 인터넷 접근도가 낮아,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및  

로그인 과정에서 학생을 돕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

* 법정대리인 : 1차적으로 친권자이며, 2차적으로 미성년후견인임, 이마저도 없는 경우 법원이 정한 대리인임

* 법정대리인 외에도 교육 제공자인 학교 교원 에게도 예외적으로 동의권을 부여하자는 견해가 있음

2. 교육서비스에 대한 14세 미만 가입 동의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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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COPPA : Children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

* 정리 : 최혜선(2013)

국가별 14세 미만 로그인 정책 비교

연령

대상

예외

미국(COPPA)

13세 미만

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

모든 개인정보처리자

예외 없음

아동을 주된 이용자로 하는

사이트, 아동이 이용함을 인지한

서비스의 경우

구글 등 일반적 서비스 제공자는

고의가 없는 경우

동의 불필요

유럽

13세 미만

좌동

좌동

한국

만 14세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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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개요) 연방통신위원회(FCC)가 보편적 서비스로 학교•도서관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교실 간의 

내선연결 장비를 20~90%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E-rate 프로그램을 실시

○ 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 (William E. Kennard,전 FCC의장)

- (원칙) 투명성, 비차별성, 경쟁중립성, 비부담성, 공정 합리적인 요금

- (요건) 필수불가결성, 대체불가능성, 가용성, 외부성 효과

* 자료 : ETRI 2004, ‘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화 검토’

○ 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E-Rate 프로그램

- (지원방식) 학교•도서관이 FCC산하의 USAC(보편적역무회사; Universal Service Administrative Company)

에 경쟁입찰요청서를 제출하고, 공급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선정되면, USAC가 할인율 만큼 금액을 지원

- (예산) ’08년 25억 달러(약2조7천억원)수준에서 ‘14년 39억 달러(약4조3천억원)로 증액된 이래 18년 현재까

지 유지되고 있음

* 출처 : https://www.fcc.gov/general/e-rate-schools-libraries-usf-program

- (조건) 교육 목적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, 아동 인터넷 보호를 위하여 인터넷 안전정책이 실시되고 있음을 증명

해야함

□ (성과) 1994년부터 1999년까지 공립학교의 인터넷 접근률이 35%에서 95%까지 상승되었고, 학

급 수는 3%에서 63%까지 확대

III. 해외사례

 1. 미국 FCC :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학교 인터넷 지원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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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개요) 코로나 이전부터 디지털 수단 뿐 아니라 종이와 우편을 원격교육의 수단으로 병행하고 있음

○  호주는 1880년대부터 통신교육 학교 방식을 채택하는 등 원격수업에 대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

음

○  뉴사우스웨일스주의 경우 1970년대 라디오와 우편을 결합한 방식의 원격수업을 제공하였으며, 현

재에는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원격교육 과정을 운영함

○  원격교육 등록 가능 학생은 산간벽지, 최소 50일 이상 호주를 여행하는 경우, 단기 거주자, 질병, 임

신, 연예계 종사 학생이나 스포츠엘리트, 지적장애 등의 학생을 전일제 대상으로 함

* 한국의 경우 2020년 4월20일에 모든 초등1·2학년이 온라인으로 개학하면서 우편으로 ‘온라인 학습 꾸러미’를 받

고 EBS 방송으로 수업에 출석

□ (우편+온라인 학습) 중등과정 원격수업의 경우 학령별 수준에 맞추어 우편 학습으로 시작하고 온라

인 학습으로 병행하는 형태로 수업을 운영함

○  7-8학년은 개학에 맞춰 종이학습 자료를 우편으로 받고, 학습이 완료되면 부모나 보호자가 서명하

여 제공된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제출함

* 학습 후 매주 완료한 과제를 제공된 봉투에 담아 다시 학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학기 내내 수업이 이루어짐

○  9-10학년은 3주차 까지는 7-8학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종이학습 자료로 수업을 하고 4주차 부터

는 온라인 학습으로 전 과목을 전환

○  11-12학년은 개학시점에 전체 학기 분량의 학습자료만 우편으로 받고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하

며, 온라인 과목이 40개 이상으로 학생의 선택권이 매우 넓음

* 자료 : 이쌍철 외(2017)

2.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: 우편+온라인의 혼합형 원격교육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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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학교 태블릿 보급정책 부작용의 시사점

□ 각국 정부 또는 교육당국은 학교에 교육용 태블릿 보급정책을 추진

○  (일본) 일본의 교육용 컴퓨터 보유율은 2017년 기준 학생 5.9명 당 1대 수준으로서 2020년까지 1

학‧생 1태블릿을 배포할 계획임

* 출처 : KOTRA뉴스 ‘17.10.12  “확대되는 일본 교육 ICT 시장, 알고 준비하자!”

○  (태국) 2013년 1학생 1태블릿 보급을 추진했다가 중국산 태블릿의 품질저하와 예산부족으로 중

단하고 바우처 지급으로 정책을 변경함

- 바우처에 학부모가 추가적으로 지출하여 양질의 태블릿 구입을 유도

* 출처 : KOTRA뉴스 ‘13.10.14  “태국 정부, ‘1 학생 1 태블릿PC’ 정책 추진”

○  (미국) 초기에는 고가의 애플 아이패드를 주정부에서 구입해 주는 정책을 구사하였으나, 현재는 저

렴한 크롬북*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음

* 크롬OS 전용 컴퓨터로 온오프라인 모두 이용가능하며 구글드라이브에 저장하고, 아이패드와 달리 키보드가 기본
으로 포함

◇ (부작용) 조기에 디지털교육으로 전환한 미국의 공립학교는 태블릿 보급 초기인 2013년 경 제품

파손·결함과 용도外 사용문제에 봉착했음

•  ‧ (제품문제) 노스캐롤라이나 길포드 공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태블릿PC를 나눠주던 지방 정

부는 속출하는 기기 파손·불량 문제로 공급을 중단하고 공급사인 ASUS와 책임공방을 벌임

•  ‧ (교육外 사용) 아이패드를 받은 학생들 중 300여명이 학업 용도로 맞춰진 소프트웨어 설정을 깨

고 음악과 게임, 페이스북이 가능하도록 변경

◇ (시사점) 태블릿PC는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담보하면서, 기기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수혜자 스

스로가 책임져야 하며, 탑재되는 SW와 콘텐츠를 교사 또는 학부모가 통제할 수 있는 OS와 네트워

크 접속을 제공해야 함

3. 학교 태블릿 보급 정책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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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인터넷 서비스망 증설 및 캐시서버 구축안

□ 보안성을 유지하면서도 원활한 인터넷 서비스 사용을 위해 학교 행정망과 교육망 분리 및 교육망 용 

캐시서버 구축

○  (교육망 분리) 스쿨넷 사업은 원활한 네트워크 이용을 위해 기존 집선망의 대역폭을 늘리는 예산을 

일선 학교의 인터넷 서비스 회선 증설로 전용

-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 증가로 기존 스쿨넷의 집선망은 트래픽을 감당하지 못해 저품질 서비스 제공으로 교사 

및 학생 불만 발생

-학교 행정망은 기존 집선망을 사용하여 보안성을 유지하고 트래픽을 많이 차지하는 동영상 시청, 영상수업은 인터

넷 서비스 회선을 사용

○  (캐시서버 구축) 인터넷 서비스 회선 증설과 함께 대역폭 절감을 위한 캐시서버 구축 지원

- 학교 수업에서 사용하는 동영상 자료들은 학급별로 중복 사용하는 콘텐츠가 많으며, 디지털 교육으로 이러한 트래

픽 수요가 증가할 것

- 트래픽 절감 효과와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 회선에 동영상 캐시서버* 구축 지원

* 이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콘텐츠와 데이터를 이용자에게 가까운 위치에 저장해 두는 서버로 인터넷 트래픽을 절감

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고 있음을 증명해야함

IV. 원격교육 환경 개선방향

 1. 학교 행정망(집선망)과 교육망(인터넷)의 분리

AS-IS TO-BE



15

SPRi 이슈리포트 IS-096 초중등 학교 원격교육을 위한 IT·제도 인프라 개선 방안

□ (클라우드) 교육용 서버 인프라를 클라우드(Iaas → Paas, EaaS)로 전환

○  시도교육청, 교육기관이 원격수업을 위한 서버 인프라와 자체서버를 구축·보유하고 유지·관리하

는 방식은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짐

* 학교의 특성상 원격수업을 위해 오전 9시를 전후로 동접자가 폭증하며, 방학기간 중에는 거의 활용도가 없음

○  원격수업용 서버 인프라를 클라우드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

* 공공부문 교육 클라우드 전환 사례 : KERIS e학습터, EBS 온라인 클래스 등

□ (교육SW) EaaS 플랫폼을 통해 교육용 SW를 제공하고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원

격 맞춤형 학습 콘텐츠 제공

○  (계정) 초중등 학생에게 1인당 1개의 학습용 EaaS 계정을 발급하여 평상시에는 디지털 수업과 학

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하고 미세먼지, 감염병 등 유사시에는 원격수업의 기본 인프라로 즉

시 전환

* 클라우드에서 수집된 정보가 전국 도서관과 공유되어 도서 수요를 제공

○  (SW) 교육기관과 에듀테크 기업이 출시한 SW를 EaaS 플랫폼에 탑재하고, 교사와 학생은 해당 

SW서비스를 일정기간 동안 구독

학생·교사가 직접 생산한 교육 콘텐츠를 EaaS에 탑재된 SW를 통해 학부모 및 교육기관과 공유(학생 개인정보를 알
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 처리)

* SW라이센스와 컨텐츠 저작권료를 EaaS 구독료에 포함

○  (AI) 클라우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학생의 학습능력 및 재능에 맞는 원격 맞춤형 

학습(Adaptive Learning) 추진

* 사진, 동영상, 체험 가능 가상현실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흥미 유발 및 수업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디지털 
교과서 적용

2. 클라우드 전환 및 EaaS (Education as a Service) 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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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학교인터넷) 美FCC의 사례를 참조하여 망분리된 교육서비스망에 대하여 사용료를 할인

○  (교육망) 학교가 중앙부처* 산하기관에 경쟁입찰요청서(RFP)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은 RFP를 공

고하고 학교 인근 지역 내** 통신업체가 입찰에 참여

* 전국 단위로 교육망 수요를 취합하여 통신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격협상에 유리한 구조를 확보하
기 위함

** 학교가 지역 내 통신업체와 직접 컨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

○  (캐시서버) 지역 내 통신업체 또는 학교 내에 구축하되, 유지관리는 통신업체가 교육망과 함께 일괄

하여 서비스하도록 함으로서 학교 측의 유지관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서비스 구조를 확보

□ (우편 병행) 호주의 사례를 참조하여 우편으로도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교사와 학생이 소통할 수 있

는 체계를 구축

○  초등 저학년의 경우, 온라인 수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종이 교재를 활용한 우편수업도 선택할 수 

있도록 검토

* 국내도 초등1~2학년은 우편 발송된 학습꾸러미와 EBS방송교육을 병행 중임

○  초등 고학년과 중등학년은 호주의 사례처럼 학기 초에는 종이교재를 활용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온

라인 수업으로 전환해가는 방안을 검토

□ (기기) EaaS가 탑재된 1학생 1기기를 지원하여 SW와 HW가 통합된 방식으로 디지털 교육 서비스

를 제공

○  태블릿을 임대방식으로 계약하면서 EaaS를 탑재하여 교육서비스 구독계약과 통합하고 수업시간 

동안 교육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원격통제 기술을 적용

○  기기를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오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직접 기기

를 임대하는 바우처 정책을 우선 검토

3. 원격교육 인프라를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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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개정(안)

구분 현행 개정(안)

개인정보보호법
제22조

(동의를 받는 방법)
⑦ 신설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
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

제31조
(법정대리인의 권리)

② 신설

제31조(법정대리인의 권리)
②교육부, 시도교육청, 교육유관기관 등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「초‧중
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 수업을 목적으로 학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법
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
으며,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 학교장의 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. 

제22조(동의를 받는 방법)
⑦교육부, 시도교육청, 교육유관기관 등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초중등교육법 제
2조의 학교 수업을 목적으로 학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
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며, 이마저
도 어려운 경우 학교장의 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. 

1)        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: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. 

(제2호)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
(제3호) :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
□ 원격수업의 진입장벽인 로그인 정책 중 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 원칙 완화 추진

○  (법률 해석)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를 적극적으로 해석*하여 학교의 원격

수업을 위해 공공기관의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, 학부모 동의 없이 회원가입할 수 있도록 추

진 검토

*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

○  (법률 개정)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학교장의 동의하에 교육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

- 교육부, 시도교육청, 학교, 교육관련기관이 운영하는 교육플랫폼을 원격수업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

-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불분명하여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

- 교육플랫폼에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등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고,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에게 이용사이트, 이용내용, 

정보수집 내용을 추후 고지

4. 14세 미만 교육서비스 가입 동의 절차 완화를 위한 법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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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「2020년 스쿨넷서비스 운영 및 기술 지원」 제안요청서, 한국정보화진흥원, 2019 

출처 : 「2020년 스쿨넷서비스 운영 및 기술 지원」 제안요청서, 한국정보화진흥원, 2019 

가입 회선 합계 스쿨넷 회선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

13,041 12,917 (99%) 124 (1%)

[별첨] 원격수업 인프라 현황

□ 시도별 스쿨넷 회선서비스 대역폭 가입 현황

□ 스쿨넷 vs 인터넷 가입 비중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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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이쌍철 외, 교과선택권 확대를 위한 온라인수업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, 한국교육개발원 현안보고 

OR 2017-06, 2017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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